
<메르스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운영 체계도>

  

의심환자 신고 접수

(콜센터, 보건소)

현장 역학조사(환자 이동경로, 접촉자
범위, 접촉 및 노출정도 파악)

환자 접촉자

밀접접촉자 :환자와 반경 2미터 이내

1시간이상 머문자

일상접촉자 : 밀접접촉자 외

접촉후14일간 가택 시설 격리

모니터링 : 1일 2회 전화 및

1주 1회이상 방문 확인

14일이내 발열&호흡기 증상이

있는 경우

증상이 없는

경우

보건소 검체(객담) 채취 후

보환연에서 유전자 검사 실시

(1일 소요)

양성 확진 음 성 격리해제

지정 격리병원 후송 및

접촉자 관리

▼

▼

▼

▼

▶▶

▼

▼

▼

▼



○ 밀접접촉 : 환자와 2미터내 머문 경우, 동일공간에서 생활하거나 머문 경우, 
환자의 호흡기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, 증상이 있는 확진의사환
자와 좌우전후에 앉은 승객(버스, 기차, 항공기 승무원)

○ 가택격리 : 외출하지 않고 최대잠복기간 동안 본인의 주택에 거주(독립공간 혼
자 생활하기, 가족과 접촉하지 않기, 전용물품 본인만 사용 등)하며 
임상증상 유무를 관찰 받음

○ 시설격리 : 역학조사관이 시설격리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막
고, 동일 의료기관 내 다른 환자, 의료진에게도 전염되지 않도록 
음압병실 및 전파 차단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 최대 잠복기간 동안 
환자가 격리되어 관찰, 진료 및 처방을 받음

○ 능동감시 : 가택격리대상자보다는 확진자와의 접촉력이 낮아 외부활동이 가능
하며 하루 두 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를 잠복기동안 확인 받음


